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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

확인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10.15) >

◈ 임차인 편들다 ‘홍남기 피해자 되자’...국토부, 계약갱신 명시 추진(서울경제)

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?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(조선일보)

□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,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

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

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‘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’에

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.

ㅇ 이와 관련하여 지난 9.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

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,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

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’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, 이는 일부 언론

에서 보도한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

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정 주택임대차

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부동산산업과 양승길 사무관(☎ 044-201-34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